
(질의회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시

행령」제38조의2제1항의 도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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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대구 〇〇단지 〇〇지구’를 2013년 12월 30일에 지정하고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2015년 5월 20일 

토지세목에 대한 고시를 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2 제1항의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

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대구 〇〇단지 〇〇지구’의 지정고시에 해당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세목고시만을 2015년 

5월 20일자로 하였다면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재생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므로「토지보상법 시행

령」제38조2제1항의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재상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재상사업과 별도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